
2018년도 한 해 제주지역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해 주신 
예술강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

2018년도 제주지역 학교예술강사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
대한 연말정산을 아래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해당되시는 강사님께서는 

공지 내용을 상세히 필독하시고 협조 바랍니다.

□ 연말정산 대상자

 -  2018년도 제주지역 학교예술강사(7개분야) 활동한 강사

□ 제출서류 

  < 필수제출서류 >

   (1)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

     홈택스 로그인(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) → 소득▪세액공제 자료조회 → 

     해당자료 보험료, 의료비 등 일괄 조회 → 한번에 내려받기 → PDF 파일 저장

   ※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
   ※ 반드시 PDF파일 다운로드 후 제출(원본 또는 스캔파일) 

     ☆ 사진파일 또는 인쇄물 접수 안됨

   (2) 주민등록등본

     (※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)

   < 선택제출서류> (해당자에 한함)

   (1) 기타소득공제 서류(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로 해당 납입증명서 제

출) ※붙임파일‘2018년도 연말정산 구비서류’참고

2018년도 학교예술강사 연말정산 관련 안내

 ※연말정산이란?

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1/1 ~ 12/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

음 년도 5/31까지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

하나, 현행 소득세법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하에 종합소득세를 산

출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.

 이와 같이 근로자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·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

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‘연말정산’이라 하고, 이렇게 확정된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 

시 징수한 소득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(징수)하고 있습니다.



   (2) 중도입사자 인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

        (※해당자로 서류 미제출시 소득금액 누락으로 인한 자동세율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 주의)

□ 제출기한

 - 2019년 2월 11일 ~ 2019년 2월 15일 18:00까지 제출된 서류

   ※ 기한 내 미제출 시(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개별 직접 신고)

□ 자료 제출방법

 ※제출할 서류 사진 전송 금지

  (1) e메일 제출 : 서귀포문화원 sgp3789@naver.com

   ※ 메일제목과 파일제목 표기방법 : [18연말정산-강사명-분야] (예)18연말정산-이예술-만화

  (2) 직접 방문제출 : 서귀포문화원

  (3) 등기제출 : 서귀포시 동홍로 31-7(시민회관2층) 문화예술사업부 담당자앞

                (봉투 겉면‘2018연말정산 서류 재중’표기)

                 ☆ 2월 15일 도착(기한엄수)

□ 참고사항

https://blog.naver.com/PostList.nhn?blogId=ntscafe&from=postList&categoryNo=31

(국세청 네이버블로그) 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 및 홈택스 참고바랍니다.

□ 문의전화

서귀포문화원 763-3789

 ※ 미제출로 인한 자료 누락 등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 간주


